
노후아파트(30년이상)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

노후아파트(30년이상)에 대한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

안전을 강화하고자 함.

Ⅰ 추진 배경

 부시장님 요청(2019.3.12) “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강화대책 강구 필요”

 언론보도 ‘화재 무방비’ 노후 건물...서울 노후아파트 5곳(2019.2.23(토)조선닷컴) 
○ 서울시 40년이상 노후아파트 소방시설 열악, 옥상문 잠기고, 대피로 쓰레기 가득 등

 노후아파트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재 등 재난에 취약, 특별관리 필요

○ 전선, 소방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화재위험이 높고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어려움

⇒ 노후아파트에 대한 다각적 화재안전대책 강구 필요

Ⅱ 노후아파트 현황 ※ 노후아파트 :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

 연도별 현황

구 분 계 1970년대 1980년대

단지 52 3 49

동 581 84 497

- 전체 아파트 272개 단지 중, 노후아파트 개 단지 (19.1%)

- 노후아파트 52개 단지 중, 80년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 (74.5%)

 층수별 현황

구 분 계 5층 6~10층 11~15층 16~20층 21층 이상

단지 52 5 9 37 1 0

동 581 198 45 329 9 0

- 15층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 (97.2%)



Ⅲ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위험

 소방 및 피난시설 측면

➊ 노후아파트는 소방시설 또한 노후화 되어 화재시 작동불량 가능성

➋ 소방시설의 미설치로 초기대응 어려움

○ (1981년 이전) 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미설치

○ (1992년 이전) 아파트는 스크링클러설비 미설치

➌ 아파트 세대 내 피난시설의 부족

○ 1992년 이전 아파트는 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피해 위험 높음.

 소방활동 측면

➊ 지상에 이중 무질서 주차로 소방활동 장애

○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부족,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 신속접근 곤란.

➋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준수의식 부족

○ 주황색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의식 부족, 특히 야간은 더 심각

➌ 출입구에 차단기 및 볼라드 설치, 소방활동 장애

○ 차단기, 볼라드* 등은 소방차의 신속진입을 방해.

 안전의식 측면

➊ 나홀로 아파트는 안전관리 취약

○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협의회의 역할 부족으로, 안전사각지대 발생

➋ 겨울철 난방기구 과다사용

○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장판, 난로 등 사용으로 화재위험 상존.



Ⅳ  추진 계획

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

❶ 노후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 <소방용수>       

 ○ 대 상 : 52개 단지 전체

○ 방 법 : 신규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지도

     ※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홍보 (100만원 이하 과태료, 2018. 8. 10 시행)

      * 1회 : 50만원, 2회 이상 : 100만원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대응계획>       

 ○ 52개 단지 전체 대상 야간 불시출동훈련, 소방차 직접 부서 시행

 ○ 전용구역 주차위반사례 과태료 부과 /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 체험

 ❸ 소방차 통행 커브지역 주차금지 표시  <소방용수>       

○ 대 상 : 52개 단지

○ 설치구역 : 단지 내 주 진입로 또는 상습 주․정차 구역 내

○ 방 법 : 현지조사 및 관계인 협의 후 설치 추진

❹ 아파트 출입구 Non-Stop 출동시스템 <대응계획> 

 ○ 대 상 :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 차단기 또는 볼라드 설치 노후아파트

 ○ 내 용

- 아파트 출입구 입·출입 시스템* 확보
        *입· 출입시스템 : 번호인식, 전자태그, 리모컨 등 

- 후문 등에 볼라드 등을 탈착식으로 변경토록 조치

❷ 노후아파트 야간 불시 출동훈련



 노후아파트 현장정보에 대한 현장 초기대응능력 강화

 ❶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실시   <소방용수>

 ○ 대 상 : 노후아파트(52개 단지) 전체

○ 방 법 : 소방차 진입장애시 강제 처분

 ○ 내 용 : 긴급출동시 소방차 활동장애 시 강제처분 → (필요시 손실보상)

▸소방기본법 제25조(강제처분 등) 제4항 <시행 2018. 6. 27.>

  ④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

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

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 

▸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(손실보상)  <시행 2019. 3. 28.>

   3.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. 다만,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

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.

❷ 거주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<대응계획> 

 ○ 대 상 : 노후아파트(52개 단지) 거주민

 ○ 방 법 : 화재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자체훈련

 ○ 내 용

- 거주자 참여 실제 화재전파 및 대피훈련

- 거주자 중심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활용 초기대응 훈련


